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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질 개선을 위한

2016년 2016년 운행차 수시점검운행차 수시점검 및  및 공회전 제한 단속공회전 제한 단속 계획 계획



대기질 개선을 위한

2016년 2016년 운행차 수시점검운행차 수시점검 및  및 공회전 제한 단속공회전 제한 단속 계획 계획

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수시점검 및

공회전 제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맑고 쾌적한

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

Ⅰ  관 련 근 거

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(운행차의 수시점검)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(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)

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4-50호)

 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(공회전의 제한)

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(제5659호, ’14.1.19)

Ⅱ  추 진 방 향

지속적인 운행차 수시점검을 통한 매연저감 및 대기질 개선 노력

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등 차량 밀집지역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쾌적한

생활환경 조성

신속한 매연신고 차량 이첩, 개선권고 조치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

Ⅲ  추 진 계 획

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

     추진기간 : 2016. 5월 ∼12월

     추진목표 : 9,600대



     점검대상 : 운행중인 경유차

     점검인력 및 장비 : 4명(직원1, 사회복무요원3, 비디오카메라 등)

     점검장소 : 독립문고가 등

     점검방법

      - 주 3회(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측정)

       - 점검절차

     결과조치

      - 매연 2도 이상 차량 선별, 개선권고 안내문 발송 및 관리

    ※ 배출가스 점검 불가 기상조건

       ▶ 비 또는 눈이 오거나, 풍속이 10m/sec 이상인 때

       ▶ 온도 -5℃ 미만이거나 40℃이상인 때에는 제외

자동차 공회전 단속

     추진기간 : 2016. 5월∼12월

     추진목표 : 960대

     점검대상 : 관내 공회전 중인 모든 자동차

     점검인력 : 4명(직원1, 사회복무요원3)

     공회전 허용시간

       

~ 0℃ 0~5℃ 5~25℃ 25~30℃ 30℃ ~

현기준 공회전허용 5분 2분 5분 공회전허용

     제한장소 : 서울시 전지역

      - 중점제한장소 : 주차장,차고지,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,공회전 제한표지판 부착장소



 

     점검방법 : 주 2회

      - 공회전 자동차 발견 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후 단속

        ․  운전자 미탑승시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는 즉시 측정 및 단속 가능

      -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확인서 작성 및 과태료(5만원) 부과

       - 단속절차

    ※ 중점제한지역(차고지,주차장 등)은 경고없이 단속가능

※ 기온이 영하 -1℃이하, 영상 30℃이상일 경우 홍보 실효성이 낮아 미실시

    

< 2015년도 추진실적 >

  ∎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추진실적 : 점검 5,817대, 권고 145대

  ∎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계도 : 계도 및 홍보 752대

  ∎ 매연신고(120,서면 등) 처리 현황 : 자체처리 191대 , 이첩 112대 


